“독도의 날 제정”1000만인 서명운동
10월 25일을‘독도의 날’로 제정하여 주십시오.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 개칭하고 도감島監은 군수郡守로 하여 석도石島(독도)를 

관할케 한다” - 광무4년(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관보 제1716호)

‘칙령 제41호’는 울릉군수가 독도를 관할케 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역사적 고유 

주권영역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국제적법적 선언입니다.

‘독도의 날’ 제정은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갖는 고유 권리이며,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독도수호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였고,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독도의 날’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서명합니다.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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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해서 사용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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